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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9호

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「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」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 5월 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서 양 호 (인)

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「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시행규칙」등 

일괄개정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

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, 법적 안정성과 원활할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
  제2조 중 “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(1급∼6급)”을 “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

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제9조2 중 “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규      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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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「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」  

제2조(이용자의 자격) 「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

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의 

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

당하는 자로 한다.

 1.~3.(생  략)

 4.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

장애인(1급∼6급)을 말한다

 5.(생  략)

「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」  

제2조(이용자의 자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.

 1.~3.(현행과 같음)

 4.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
하는 등록장애인------

 5.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」

제9조의2(과태료 감경) 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에 따른 「국

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

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, 「장애

인 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

의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

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

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, 미성년자 등은 과

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, 「질서

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

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

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」

제9조의2(과태료 감경)    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장애의 

   정도가 심한 장애인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   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 1. 제개정이유

  ○ 2019.7.1.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(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~6급)이 

명시된 우리 구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.

 2. 주요내용

  ○ (현행) 장애 1~6등급 (개정) 등록장애인

  ○ (현행) 장애 1~3등급 (개정) 심한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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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0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 5월  3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서 양 호     (인)

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

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 1. 제개정이유

  ○ 상위 자치법규인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」전면 개정 (2010.12.29.)시「동 시행규칙」에서 규

정하였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(지원계획, 적용범위, 지원대상, 지원신청, 사업시행, 위원회 

구성 및 심의사항 등)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

행규칙」은 사실상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.

 2. 주요내용

  ○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」폐지 

      (제정일 : 2006. 6.15 규칙 제45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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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더 유니스타(주) 고시 제2019 - 1 호

 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

107호(20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

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86호(2019.03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

014-389호(2014.11.13.)로 세운6-3-1구역과 6-3-2구역 통합 변경 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

15-27호(2015.04.21.)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-40호(2019.04.17.)로 공사완료 고시, 

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-54호(2019.05.22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중구 을지로4가 261-4

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86조에 

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더유니스타 주식회사(☏02-2222-500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 5월 31일

사업시행자 더유니스타(주)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

   ○ 종 류 : 재개발사업

   ○ 명 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)

  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원

   ○ 면 적 : 14,711.00㎡(대지 10,032.00㎡, 정비기반시설 4,679.00㎡)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 ○ 성 명 : 더유니스타 주식회사  

   ○ 주 소 : 서울시 중구 수표로 30, 315호(저동2가)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09.11. (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9.05.22.)

마. 공사완료 고시일 : 2019.04.17.(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40호)

바. 이전고시 내역

기     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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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사업시행면적(㎡)

종전 확정

대지면적 10,032.0 대지면적 10,032.0

정비기반
시설면적

도 로 4,130.5
정비기반
시설면적

도 로 4,134.2

공 원 544.8 공 원 544.8

소 계 4,675.3 소 계 4,679.0

계 14,707.3 계 14,711.0

   ○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

      - 용도 :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

      - 높이(층수) : 높이 89.7m(지상20층/지하8층)

      - 건축연면적 : 146,675.88㎡

      ※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(이전고시 대상면적) : 별첨

   ○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: 더유니스타 주식회사

      - 토지

구  분 지번 지목 면적(㎡) 비고

대지

면적

대지

을지로4가 323 대

9,933.60

입체적도시

계획시설(도로)
162.99

구분지상권 설정 

(지상권자 : 서울시 중구청)

입체적도시

계획시설(철도)
69.7

구분지상권 설정

(지상권자 : 서울교통공사)

입체적도시

계획시설(철도)
728.5

구분지상권 설정

(지상권자 : 서울교통공사)
대지 예관동 138 대 90.40
대지 인현동2가 239-1 대 8.00

소 계 10,032.00

정비

기반

시설

도로

(중로3-3)

을지로4가 323-1 도로 1,419.60

무상귀속

인현동2가 239-5 도로 1,679.00
인현동2가 239-7 도로 46.10

도로

(소로2-11)

을지로4가 323-2 도로 788.20
예관동 138-1 도로 110.00

인현동2가 239-2 도로 20.30
인현동2가 239-3 도로 1.60
인현동2가 239-4 도로 69.40

경관녹지 인현동2가 239-6 공원 544.80
소 계 4,679.00

합계(사업시행면적) 14,711.00 사업시행 완료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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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건축시설 

구  분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및집회시설(㎡) 비  고
계 146,675.88

토지등소유자 21,789.98
체비지 124,885.90

보류시설 -

     -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: 구분지상권 3건

시설명
시설의

종류
위치

구분 비

고면적(㎡) 길이(m) 폭(m) 높이(m) 최초결정일

보행자

전용도로

(연결통로)

삼풍상가 

데크(계획)

연결통로 및 

엘리베이터, 

계단

을지로4

가 323
162.99 33.90

3.00

~

6.15

25.50

~

38.35

서울시 고시 

제2017

-394호

(17.11.9)

세부사항

○ 입체적 결정범위(삼풍상가 데크(계획)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, 계단)

   - 지상부(1F) A=110.61㎡, H=25.50 ~ 30.40m

   - 지상부(2F) A=45.97㎡, H=30.40 ~ 33.55m

   - 지상부(3F) A=6.41㎡, H=33.55 ~ 38.35m

시설명
시설의

종류
위치

구분
비고

면적(㎡) 길이(m) 폭(m) 높이(m, 지하) 최초결정일

철도

도시철도

(5호선)

을지로4가역

을지로4

가 323
69.7 8.6 10.0 14.6~31.0

건설부고시 

제151호

(91.3.25)

세부

사항

○ 입체적 결정범위(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)

   - 지상부 A=19.3㎡, H=24.5 ~ 31.0m

   - 지하부 A=69.7㎡(지상중복 19.3㎡), H=14.6 ~ 24.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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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

명

시설의

종류
위치

구분

비고면적

(㎡)

길이

(m)

폭

(m)

높이

(m, 지하)
최초결정일

철도

도시철도

(2호선)

을지로4가역

을지로4가 

323
728.5 53.9 33.1 13.5~31.6

건설부고시 

제232호

(77.12.1)

- 에스컬레이터 

  및 계단부 부분

  H=13.6 ~ 29.0m

- 엘리베이터 부분

  H=13.7 ~ 29.5m

- 연결부 부분

  H=14.7 ~ 23.3

- 냉각탑 및 공조실 

부분

  H=17.6 ~ 31.6m

세부

사항

○ 입체적 결정범위

 1.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, 냉각탑 일부

   - 지상부 A=292.6㎡, H=24.5 ~ 31.6m

   - 지하부 A=637.6㎡(지상중복 204.4㎡), H=13.5 ~ 24.5m

 2.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

   - 지하부 A=2.7㎡, H=15.4 ~ 22.8m

아. 관련서류 열람장소 :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☏02-2222-5000)  


